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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 3

FISH AND CRUSTACEANS, MOLLUSCS

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

식용 로 수 하는 경우 립수산과학원 식승 시 수 청 경 아야하 식용 식용 상용 시험연 사용 로 수 하는) ( , , ) , , , ,※

경우 림수산검역검사본 검역검사 또는 사 포함 에게 검역 신청하여 수산동 검역 검역 아야함 수산동 질병 리( ) ( 24

규 에 한 수 지지역에 생산 또는 었거나 그 지역 경 한 지 검역 수 할 수 없 )



또는 원 양 중 고액 또는 양 중 고액1) FAS : 30% 1,908 /kg ( ), 2) FCL : 8.2% 521/kg ( ),※ ※ 양 중 고액/kg ( )

식용 식용 상용 시험 연 사용 로 수 하는 경우 림수산검역검사본 검역검사 또는 사 포함 에게 검역 신청하여 수산동 검4) , , , ( )※ ･

역 검역 아야 수 할 수 수산동 질병 리 규 에 한 수 지지역에사 생산 또는 었거나 그 지역 경 한 지 검역( 24

수 할 수 없 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5) ( 2011-74 , 2011.4.25 )※



1※

1)※ 양 중 고액/kg ( )
식용 식용 상용 시험 연 사용 로 수 하는 경우 림수산검역검사본 검역검사 또는 사 포함 에게 검역 신청하여 수산동 검2) , , , ( )※ ･

역 검역 아야 수 할 수 수산동 질병 리 규 에 한 수 지지역에사 생산 또는 었거나 그 지역 경 한 지 검역( 24

수 할 수 없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, ( 2011-74 , 2011.4.25)

립수산 질검사원 지원 포함 한 수 신고 검사 상 에 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 할 수3) ( ) .※



식용 식용 상용 시험 연 사용 로 수 하는 경우 림수산검역검사본 검역검사 또는 사 포함 에게 검역 신청하여 수산동 검) , , , ( )※ ･

역 검역 아야 수 할 수 수산동 질병 리 규 에 한 수 지지역에사 생산 또는 었거나 그 지역 경 한 지 검역( 24



수 할 수 없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, ( 2011-74 , 2011.4.25)

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1※

한 연간 하에 한한다1) EFTAFTA (0%, 500 ).※ ･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2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학 원료 사용하여 껍질 지 아니한 태평양 어 양 어 는) (Pacific hagfish) (Atlantic hagfish)※ 수95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) (※ 2011-74 , 2011.4.25 참)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2011.4)※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1) (※ 2011-74 , 2011.4.25 참)
복어 것2)※ 림수산검역검사본 검역검사 또는 사 포함( ) 한 수 신고 검사 상 에 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 할 수 .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1) (※ 2011-74 , 2011.4.25 참)
복어 것2)※ 림수산검역검사본 검역검사 또는 사 포함( ) 한 수 신고 검사 상 에 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 할 수 .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) (※ 2011-74 , 2011.4.25 참)







림수산검역검사본 검역검사 또는 사 포함 한 수 신고 검사 상 에 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 할 수) ( ) .※
한 사항 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( 2011-74 , 2011.4.25)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

1※

1※

2※

1)※ 연간 하에 한한다, 2) 5,000※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3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연간 하에 한함1) 300※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2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한1)※ ･아 안 또는 원 양 중 고액FTA 55% 363 /kg ( ) 원 양 중 고액/kg ( )

식용 로 수 하는 경우 립수산과학원 식승 시 수 청 경 아야 하 식용 식용 상용 시험연 사용 로 수 하는3) ( , , ) , , ,※ ․

경우 림수산검역검사본 검역검사 또는 사 포함 에게 검역 신청하여 수산동 검역 검역 아야 수 할 수 수산동 질병( ) (

리 규 에 한 수 지지역에 생산또는 었거나 그 지역 경 한 지 검역 수 할 수 없24 )



수 사항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1) ( 2011-74 , 2011.4.25)※
식용 로 수 하는 경우 립수산과학원 식승 시 수 청 경 아야 하 식용 식용 상용 시험연 사용 로 수 하는2) ( , , ) , , ,※ ․

경우 림수산검역검사본 검역검사 또는 사 포함 에게 검역 신청하여 수산동 검역 검역 아야 수 할 수 수산동 질병( ) (
리 규 에 한 수 지지역에 생산 또는 었거나 그 지역 경 한 지 검역 수 할 수 없 한 수 사항 통합24 ).

공고 지식경 고시 참( 2011-74 2011.4.25)



한 수 사항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림수산검역검사본 검역검사 또는 사 포함( )

2011-74 , 2011.4.25



식용 로 수 하는 경우 립수산과학원 식승 시 수 청 경 아야 하 식용 식용 상용 시험연 사용 로 수 하는 경) ( , , ) , , ,※ ․
우 림수산검역검사본 검역검사 또는 사 포함 에게 검역 신청하여 수산동 검역 검역 아야 수 할 수 수산동 질병 리( ) (

규 에 한 수 지지역에 생산 또는 었거나 그 지역 경 한 지 검역 수 할 수 없 한 수 사항 통합공고24 )
지식경 고시 참( 2011-74 , 2011.4.25)



식용 로 수 하는 경우 립수산과학원 식승 시 수 청 경 아야 하 식용 식용 상용 시험연 사용 로 수 하는) ( , , ) , , ,※ ․
경우 림수산검역검사본 검역검사 또는 사 포함 에게 검역 신청하여 수산동 검역 검역 아야 수 할 수 수산동 질병( ) (
리 규 에 한 수 지지역에 생산 또는 었거나 그 지역 경 한 지 검역 수 할 수 없 한 수 사항 통합24 )

공고 지식경 고시 참( 2011-74 , 2011.4.25)





)※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( 2011-74 , 2011.4.25)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

5
CHAPTER 5

PRODUCT OF ANIMAL ORIGIN, NOT

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( 2011-74 , 2011.4.25)



12
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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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 12
OIL SEEDS AND OLEAGINOUS

FRUITS;MISCELLANEOUS GRAINS, SEEDS
AND FRUIT;INDUSTRIAL OR MEDICINAL

PLANTS;STRAW AND FODDER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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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 13

LAC;GUMS;RESINS AND OTHER

VEGETABLE SAPS AND EXTRACTS



15

,

CHAPTER 15

ANIMALS OR VEGETABLES FATS AND OILS

AND THEIR CLEAVAGE PRODUCTS;PREPARED

EDIBLE FATS;ANIMAL OR VEGETABLE WAXES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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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PTER 16

PREPARATIONS OF MEAT, OF FISH OR

OF CRUSTACEANS MOLLUSCS OR

OTHER AQUATIC INVERTEBRATES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한1)※ ･아 안 연간 하 과시FTA : 0%( 2,000 ), 20%(2,000 )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2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수 통합공고 지식경 고시 참) ( 2011-74 , 2011.4.25)※





21 CHAPTER 21

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



23 CHAPTER 23

RESIDUES AND WASTE FROM THE FOOD

INDUSTRIES;PREPARED ANIMAL FODDER

사료용 것 사료 리 규 에 한 규격에 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 할 수 고 수 마다 중앙 한 사료 한 단미사료) 10 , , ,※

에게 신고



품목분류 개요<HS >



의 종류

구분 종류 근거법 구분 종류 근거법



용 우

법 조( 50 )

양허* WTO , FTA



개 황HS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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